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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999년 9월 IAEA 이사회에서 Np (Neptunium ), Am (Am ericium )이 핵무기로 전용 가능한

물질로 규정되었고 이들 물질로 인한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방안을 의결하였다. 현재

마련된 규제 내용이 해당 국가의 자발적인 협조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정

착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원국들은 Np와 A m에 대한 규제

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자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자

발적 협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본 논문은 IAEA의 Np와 Am의 규제에 대한 분석을 통

하여 국제적인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원자력 산업과 연구/ 개발에 미칠 영향

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 tra ct

It w a s decid ed in t h e IA E A B oar d of Gov er n or s M eet in g h eld in S ept . 1999 t h at

N ept u n ium an d A m er iciu m cou ld b e div er t ed f or m an u f a ct u r in g n u clear w eap on or

ex p los iv es , s o t h at ap pr opr iat e m ea su r e s sh ou ld b e t ak en f or t h e pr ev en t ion of

p r olif er at ion of t h e s e m at er ia ls . It is ex p ect ed t o t ak e r elat iv ely lon g t im e f or

s et t lin g dow n t h e a lig n ed sy st em dea lin g w ith t h e ab ov e m at er ials b ecau s e t h e

p r e s en t r eg u la t ory s t a t em en t w a s pr ep ar ed on t h e b a s is of v olu n t a r y of f er s f r om



t h e S t a t es con cern ed . T h e n ece s s it y of pr ev en t iv e m ea su r e s is b ein g con v in ced

am on g M em b er S t a t e s , bu t it w ould n ot b e ea sy t o t ak e v olu n t a ry p ar t icip at ion in

det a il b ecau s e of th eir r esp ect iv e in t er es t s . It is ex p ect ed t h at t h is p ap er cou ld

con tr ib u t e t o t h e ef f ect iv e r e sp on s e a s t o t h e in t er n a t ion a l com m itm en t s a s w ell a s

f or pr ot ect in g t h e dom es t ic n u clear in du s t r y an d R &D ar ea t h r ou g h an a ly s is on th e

IA E A ' s ap pr oach on N ept u n iu m an d A m er iciu m .

1 . 서 론

오래 전부터 고농축 우라늄이나 Pu 이외의 초우라늄 원소 특히, Np (Neptunium ),

Am (Am ericium ) 등의 초우라늄 원소를 충분한 양 사용할 수 있다면, 핵폭발 장치를 만들

수 있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수년전 까지만 해도 이 물질들의 존재량이 극히 적었을 뿐

아니라 이들을 분리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Np나 A m에 의한 핵무기 제조의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Np와 Am은 IAEA가 정의한 특수핵분열성물질 (Special F is sion able

M at erial)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의 증가와 이에 따른 사용후연료 누적량의 증가 및 대규모 상용 재

처리 공장의 가동에 따라 이들 물질 특히 Np에 의한 핵무기 제조 가능성을 고려해야할 상

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 변화에 따라 IAEA사무국은 1998년 10월 정기 이사회에 Np와 Am의

규제에 관한 내용을 의제로 상정하였고, 좀더 폭 넓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1998

년 11월과 1999년 2월 등 2회에 걸쳐 SA GSI의 검토를 거쳐 1999년 6월 이사회에 상정하였

다. 이후 회원국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여 추가적인 수정 보완을 거쳐 1999년 9월 이

사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2 . IA E A 의 N p 및 A m 규 제 에 관 한 논 의 과 정 [1]

1977년, IAEA 사무총장 자문기구인 SA GSI (St anding A dvisory Group on S afegu ards

Im plem ent at ion )는 Np와 Am을 Pu 및 U와 더불어 thr eshold am ount (th e

approx im at e qu ant ity of special fis sion able m aterial requir ed for a sin gle nu clear

ex plosiv e device)로 간주하도록 권고하였다.

약간의 Np 수출에 대한 통제가 1994년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이 서명한

M em orandum of Under st an ding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 1996년에 33개국이 기초한

W as sen aar Arran gem ent에 의하여 Np와 Am의 국제간, 지역간 이동에 대한 규제가

제의되었다. 특히 W assenaar Arran gem ent는 1g 이상의 분리된 Np의 이동에 대한 규

제를 포함하고 있다.

IA EA사무국은 1998년 10월 정기 이사회에 Np와 Am의 규제에 관한 내용을 의제에 상

정하였고, 좀더 폭 넓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회원국들의 의견에 따라 1998년 11월과



1999년 2월 2회에 걸쳐 SA GSI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1999년 3월 이사회에

상정하였으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여 다음 이사회로 결정이 연기되었다.

1999년 9월 IAEA 이사회에서 Np와 Am의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결의안(문서

번호 : GOV/ 1999/ 191Rev .1 "T he Proliferation P ot ent ial of Neptunium and

A m ericium ")을 채택하였다.

3 . N p와 A m 에 의 한 핵 확 산 가능 성 [1 ,2 ,3 ]

발전용 원자로의 사용후연료에 함유된 분리되지 않은 Np와 Am을 대략적으로 추산하면

2005년까지 지구상의 사용후연료 중에는 각각 분리되지 않는 Np 75t on과 Am 74t on이 존재

하게 될 것이다. 핵확산상의 문제는 이들 물질이 상당량 분리된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이다.

Np와 Am의 임계질량은 약 50k g (반사재가 있을 경우 약 20kg ) 정도로 U - 235와 비슷하

다. 특히 Np의 경우, 반감기도 약 2,000,000년 정도로 길고, 핵폭발장치를 만드는데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열이나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량이 확보된다면 핵폭발

장치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반면에 Am의 경우는 반감기가 약 430년 정도이며, 열과

방사선의 방출이 많아, 핵무기로 사용하기에는 난점이 많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숙련된 기술

을 사용한다면 Am도 핵폭발장치에 사용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관하여 미국과 프랑스의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핵폭발장치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Np 양을 모으기 위해서는 재처리 시설의 운영이 필

요하다. 충분한 양이 분리된 형태로 축적된다면 이는 핵무기에 이용될 수 있다.

Am은 다량의 열과 방사선을 방출하고 보건 물리적인 위험 때문에 군사용 핵무기를

제조할 수 없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미국은 통상적인 공학기술로 방사선과 열방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나,

프랑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Am으로 핵폭발장치를 제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

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물질들의 핵확산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핵폭발 목적에의 유용성과 분리

된 형태의 유용성으로 볼 때 Pu와 HEU가 가장 크고, Np가 이보다 작으며, Am은 훨

씬 작다.

4 . N p와 A m 의 취 득 경 로 [1 ,2 ,3 ]

원자로가 가동되는 동안 Np는 Np - 237의 형태로 생성되고, Am은 Am - 241과 함께 몇 가

지 동위원소가 생성된다. 이들의 생산량은 원자로의 형태나 운전조건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A m - 241은 P u - 241의 딸핵종이기 때문에 그 양은 P u - 241의 생성량에 비례한다. 전형적인

발전용 원자로의 경우 7년간 냉각된 사용후연료 중에는 Np와 Am의 양이 Pu양의 약 5∼

7% 정도이다. Np와 Am은 이러한 핵연료를 재처리한 고준위 폐기물 중에도 함유되어 있다.

또한 소량의 Np는 재처리한 Pu중에 함유되어 있을 수도 있다. Np와 Am의 분리는 다음 3

가지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재처리 폐기물 : 표준적으로 설계, 운전되는 재처리 공장에서는 Np와 Am은 핵분열생

성물과 함께 고준위폐기물로 보내진다.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고준위폐기물의 r adio-

t ox icity를 줄이기 위하여 이들 물질이 분리될 수 있다.

재처리 생성물 : 재처리 공장의 운전조건을 변경시키면 Np를 고준위 폐기물로 보내지

않고 직접 U나 Pu를 생산하는 흐름으로 보낼 수 있다. Np는 재처리 과정이나 또는

그 이후의 분리 공정을 통하여 회수할 수 있다. Am을 재처리 과정에서 회수하려면 공

장의 배열과 운전 조건에 큰 변화를 주어야 한다.

Pu 정제 : Pu의 방사성 붕괴로 인하여 Pu 내부에 Am - 241이 축적되므로 Pu를 정제

(clean - up )하기 위하여 Am - 241을 분리할 수 있다. Pu 내에 함유된 Am - 241의 양은

Pu - 241의 양과 최종적으로 Am - 241을 분리한 이후 경과한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분리된 Np와 Am의 취득이 가능한 경로는 수입, 과거의 분리 및 현재 및 미래의 분리이다.

CSA (Com prehen siv e S afeguards A greem ent ) 국가의 현재 재고는 과거의 수입과 분리활동

으로부터 얻어진 것이다. 분리된 Np와 A m의 취득 경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1 수입

수입에 의한 축적 경로는 Np와 Am의 분리 능력이 없는 국가에도 모두 적용이 가능하

다. 이에 관한 정보는,

CSA국가에 대한 과거의 수출 이력과

CSA국가에 대한 장래의 수출로부터 얻는다.

분리된 Np와 Am의 수출에 관한 정보는 완전한 것은 아니나 성공적으로 입수되었다. 비

록 일부 국가는 IAEA의 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지만,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과거의

Np와 Am 수출에 관한 정보로부터 안전조치 협약을 맺은 어느 국가도 1kg이상의 이들 물

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

4.2 과거의 분리

이 경로를 통한 축적은 이들 국가가 지금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하였던 Np나 Am

을 조사된 연료 또는 오래된 Pu에서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 (재처리, 고준위 폐기물

처리, 또는 Pu 정제 시설)를 가동하였던 경우이다. 이에 관한 정보는,

각국으로부터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하고 있었던 Np와 A m의 분리가 가능

한 시설 및 과거에 분리한 양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

얻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IA EA는 안전조치를 받은 시설의 과거의 분리활동에 대한 방

침을 결정한다.(해당 시설에 대한 설계정보서 및 사찰기록 재검토)

사무국은 관련 국가에 대하여 과거의 분리 량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

으로부터 어떤 CSA국가도 1k g 이상의 분리된 Np이나 A m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결론지

었다.



4.3 현재와 미래의 분리활동

이 축적 경로는 이들 국가가 Np나 Am을 조사된 연료 또는 오래된 Pu에서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 (재처리, 고준위 폐기물처리, 또는 Pu 정제 시설)를 현재 보유하고 있거

나 앞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5 . 제안 된 규 제 방안 [2 ,3 ]

IAEA사무국은 Np와 Am에 의한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방안으로 IAEA가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안을 제시하여 SA GSI로 하여금 기술적인 검토를 하도록 제시하였다. 이 중

제3안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방안이므로 실제로는 2가지 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들 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pt ion (a ) : Special F is sion able M at erial 로 정의한다. : Article XX의 내용을 바꾸어서

Np와 Am을 여기에서 정의한 Special F is sionable M at erial 에 포함시킨다.

Opt ion (b ) : 비핵국에 대한 분리된 Np와 Am의 이동과, CSA 국가들의 어떠한 Np와 Am

분리활동 (재처리 또는 폐기물등 재처리 생성물로부터의 회수)도 감시되어야 한

다.

Opt ion (c ) : N o act ion

6 . 규제 방 안 에 대 한 검 토 [2 ,3 ]

이상과 같은 3가지 방안에 대하여 일차적인 검토를 실시한 결과,

Opt ion (a ) : 가장 확실한 방안이기는 하나 이 경우에는 모든 조약당사국과 IAEA간의

안전조치 협정의 변경이 필요하다.

Option (b ) :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인 구체적인 수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또

한 Np에 대하여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A m도 같은 정도로 핵확산 위

험 물질로 취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Opt ion (c) : 현재로서는 Np와 Am은 짧은 기간의 활동으로 핵확산의 위험성이 있는 상

태는 아니다. 그러나 분리된 Np나 Am의 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런 조치를 하지 않고 추세를 계속 주시한다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사무국, SA GSI 및 회원국의 전문가들은 Option (b )에 대하

여 집중적으로 법률적인 면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실시하였다.

Option (b )의 감시방법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a ) 일정량 이상의 분리된 Np와 Am을 수출할 능력이 있는 국가는 CSA국가에 대한 수출

과 관련하여 과거 및 미래의 수출량을 연간기준으로 보고하겠다고 약속한다.

(b ) 과거, 현재 또는 Np나 Am을 분리하여 수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 재처리 또는 Pu정제

를 실행했거나 실행중인 CSA 국가로부터 분리된 Np나 Am을 입수하였거나 입수할

계획을 갖고 있는 CSA 국가는 연간단위로 수입량을 보고한다고 약속한다.

(c ) CSA 국가 내에 있는 Np나 Am을 실제로 함유한 핵물질을 취급하거나, 상당량의 Np



나 Am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각 시설의 주요 설계 및 공정 인자를 감시하고

확인하기 위한 공정흐름도 검증 (F SV : F low Sheet V erification )

6.1 Option (b )에 대한 법률적 검토

사무국은 IAEA가 Option (b )에 의한 확인을 위한 측정의 적용에 필요한 접근과 정보

입수에 현재의 법적인 구조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법률적인 가능성에 대한 검

토를 시행하였다.

< INF CIRC/ 153>

INF CIRC/ 153- type의 협정이 적용되는 안전조치 하에서, IAEA는 과거와 현재의 분리활동

에 대한 정보검사와 시설의 안전조치를 목적으로 한 설계정보서 검증을 통하여, 미래의 분

리활동에 대한 정보를 IAEA에 통보되는 설계정보서의 변경 등의 활동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다.

또한, IA EA는 INF CIRC/ 153- type 협정 아래의 Pu와 U에 대한 안전조치의 적용으로 현재

와 미래의 분리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협정 아래 적용되는 안전조치는 F SV의 다른 요구사항도 상당부분 만족하며, F SV

측정이 요구하는 핵물질 안전조치 (명확하게, 부분적인 설계정보, 부분적인 설계정보서 확인

과 검증, 부분적인 공정기록에의 접근, 부분적인 중요 공정인자의 감시, 안전조치를 목적으

로한 Np와 Am의 계측, 안전조치를 목적으로 한 밀봉 감시와 환경시료의 이용)에까지 확장

될 수 있다.

그러나, Option (b )의 일부 요소들은 INF CIRC/ 153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근

거가 주어져야 한다.

INF CIRC/ 153- type의 협정에 의한 안전조치의 적용은 어떤 점에서는 과거와 현재 또는

미래의 분리 취득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두 가지 경로에 관

한 모든 사항을 제출하도록 할 수는 없으며, 수입에 관한 정보는 전혀 제출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Option (b )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권한이 요구된다.

< INF CIRC/ 540>

INF CIRC/ 540- type는 Option (b )와 관련된 정보와 안전한 추가적인 접근 및 자발적인 정

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Option (b ) 아래에서의 모든 필요한 측정과 일치

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이것은 국가에 대하여 과거나 미래의 Np나 A m의 수출이나, 이들의

재고에 대한 정보의 보고를 요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가 Np나 Am의 분리나 분리계획에 대하여

추가의정서(A ddit ional P rot ocol)는 핵연료주기와 관련된 R&D 활동 (특히 핵연료의 재

처리, 또는 Pu나 고농축 U 또는 2 33U를 함유한 중준위 또는 고준위폐기물공정과 관련

된 공정이나 시스템 연구활동을 포함한다)에 관한 자금과, 국가를 대신한 관리 및 수

행 주체에 대한 신고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Np나 Am과 관련된 R&D활동

이 포함될 수 있다.



국가의 안전조치 아래서 안전조치가 종료된 핵물질이 함유된 중준위 또는 고준위폐기

물에서 Np나 Am을 분리하는데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는 특별히 핵연료 재처리나 P u , 고농축 U 또는 2 33U가 함유된 중준위 또는 고준위

폐기물공정과 관련된 R&D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장소, 자금과, 국가를 대신한

관리 및 수행 주체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IAEA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책임 있는

노력을 요구받을 수 있다.

IAEA가 시설부지 내의 활동과 기능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여기는 시설부지 외의 정보

에 관하여 정보를 요구할 권한을 허용하고 있다.

국가는 향후 10년간의 핵연료주기(핵연료주기 관련 R&D활동 계획을 포함) 개발과 관

련된 일반적인 정보를 국가 당국의 승인을 받았을 때 IAEA에 제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Np나 Am의 분리계획이 핵연료주기와 관련된다고 간주된다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IAEA의 활동이 INF CIRC/ 540 아래에 있는 한에 있어서는 IAEA 안전조치의 목

적은, 단지 추가의정서 상의 핵물질이나 A rticle 2에 의하여 신고가 요구되는 활동과 관련된

현재와 미래의 취득경로와 관련된 F SV 요소만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INF CIRC/ 540은, 국가가 동의할 경우, 국가와 IAEA는 그 국가가 안전조치와 관련된 시

설과 LOF 에서의 운전활동 (operat ional act iv ities of safegu ards relev an ce at facilities and

LOF s )"에 대하여 opt ion (b )의 적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관련 협약을 맺

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운전되는 시설에 관한 필요한 확실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재고량에 관한 정보나, Np나 Am의 과거나 미래의 수출에 관한 정보

와 과거의 분리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할 수는 없다.

또한 INF CIRC/ 540은 IAEA에게 부지내의 어떤 지역에 대하여서도, INF CIRC/ 540에서 신

고하도록 요구된 활동에 대하여 미신고 된 핵물질이나 활동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확장

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SA GSI 보고서의 지적에 의하면, Opt ion (b )는 IA EA에 의한 주기적이고 조직적인 모델

추가의정서에 규정된 방식에 의한 접근과 다른 감시활동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INF CIRC/ 540에 의한 어떤 대안도 추가의정서가 적용된 국가들에만 적용될 수 있

다.

< NF CIRC/ 540의 Ann ex I과 II의 개정>

1998년 이사회가 심의하는 중에, INF CIRC/ 540의 Annex I과 II를 Np와 Am에 관한 보고

를 GOV/ 1998/ 61의 Option (b )의 실행에 필요한 권한을 고려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었다.

Annex I의 개정을 통하여, 추가의정서가 적용되는 국가에 대하여 분리활동을 포함하여

분명한 정보를 준비하도록 표준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이러한 개정의 효과는 Option (b )에

서 요구하는 일부 관점만을 만족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정보의 관점에서, Annex I의 개정은 단지 분리활동 만을 포함하며, 과거의 분리활동이나

현재 저장중인 분리된 Np나 A m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과거나 미래의 수출에 관

한 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



접근의 측면에서, Annex I의 개정은 핵물질이나 핵물질이 함유된 폐기물로부터 Np나 Am

을 분리와 관련된 활동에 접근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한 접근은 부지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의문이나 불일치점을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끝으로, 위에서도 지적 한바와 같이, 이러한 접근은 추가의정서가 적용되는 국가에 대하여

서만 가능하다.

<자발적인 보증(Volunt ary Undert aking )>

Option (b )는 어느 국가의 추가의정서의 적용과 관계없이 존속이 가능한 방향으로 제안되

었다. 가장 간단한 정보제공의 메카니즘은 국가가 자발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접근을 제공하

는 것이다. 이는 IAEA와 그 국가간의 상호 문서 교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국가들은 법

률적인 구속 없이 이를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의 장점은 M odel A ddition al Prot ocol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한, 다른 모든 방안을 고려할때, 국가에 의한 INF CIRC/ 153나, INF CIRC/ 540에 포함된 내용

을 준비하기 위한 약간의 자발적 책임을 수반하게될 것이다, Option (b )에 의한 측정을 위

한 단순한 문서교환은, 이 단계에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될 것이다.

6.2 Option (b )에 대한 기술적 검토

F SV는 사무국이 (a ) 포괄적 안전조치조약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국가 내에 존재하는 분

리된 Np나 Am의 양이 핵확산의 위험을 가져오기에는 부족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보증

할 수 있고, (b ) 이 상태가 변화할 경우 적절한 시간 내에 사무국에 통보할 수 있도록, 감시

접근을 하기 위한 요소로 도입되었다.

Opt ion (b )에서의 F SV (F low Sh eet V erification )의 원리는, IA EA가 관련 국가에 대하여,

Np와 Am을 함유한 물질을 다루는 시설과 분리 가능한 기술에 관련된 시설의 전용 방지를

위한 점검을 하는 것이다.

F SV의 대상시설은, 조사된 연료나 고준위폐기물, 오래된 Pu등에서 Np나 Am을 분리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시설이나 설비를 포함한다.

사용후연료 저장시설

재처리시설

M OX 연료 제조 및 관련시설

폐기물 유리화 시설

Pu제품 제조 시설 : 그리고

기타시설

F SV는 현재 Np나 A m의 실제 분리능력을 가졌거나, 분리 능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시설에만 적용한다. Np와 Am은 용액 상태에서만 분리되므로, F SV의 측정은 용

액 상태의 Np나 Am을 처리 저장 또는 이용하는 시설에만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현존하는 안전조치 협정 하에서, 국가는 이런 종류의 어떠한 설계변경에 대하여서도 이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도록 요구받게 될 것이다. 또한 현존의 안전조치 설계정보 검증 (DIV ) 활



동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탐지할 것이다.

사무국이 사용하는 F SV를 적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분리능력의 한계치는 보수적인 값을

사용하여 연간 Np나 Am을 100g 분리 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 수준은 한 CSA국가내의 여러 다른 시설에서 분리되어 취득될 수 있는 양이다. 이 한

계치는 공정내에 존재하는 Np와 Am의 절대량보다, 신고된 분포된 여러 공정흐름에 존재하

는 분포가 F SV의 질적 특성과 상관이 있다.

이들 시설의 분리 용량의 한계치와 해당국의 저장량의 한계치 그리고 Np와 Am의 핵확산

도의 차이가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사무국은 최대값으로 연간 Am 500g을 권고한다. 이러

한 증가는 F SV 적용을 위한 후보시설 목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후보시설에는 악티나이드 분리를 연구하는 대규모 실험시설을 포함한다. 이러한 시

설의 감시는 이들 기기에서의 실험과 운전으로 얻어진 경험이 대량의 Np나 Am의 분리에

적용될 수 있기에 중요하다. F SV를 적용할 후보 실험시설은 소규모 용량의 실험시설 (대학

실험실 등)이나 다만 악티나이드의 학문적 연구만을 위한 시설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을 이용하여, CSA국가 내에 있는 안전조치 적용을 받고 있는 9개의 사용중인

시설이 F SV를 적용할 시설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시설들은 3개 group으로 분류할 수 있다.

(a ) Np 또는 Am 용액과 분리기기가 존재하는 시설(4개)

(b ) Np 또는 Am 용액이 존재하나 분리기기는 없는 시설 (2개)

(c ) 대규모 악티나이드 분리 실험실(3개)

F SV활동을 적용할 수 있는, 각각의 후보시설은, 이미 안전조치 활동 적용 관점에서 운전

과 설계특성이 확인된 시설들이다. 많은 경우 현존하는 측정방법들이 Np와 Am과 관련된

확인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Am에 의한 핵확산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평가되었으나, 대부분의 공정흐름에 Np와 Am

이 공존하기 때문에 Np를 감시하는 행위에 Am을 추가하여도 추가적인 비용의 증가는 생기

지 않는다.

6.3 Np과 Am의 생산과 거래를 감시하기 위한 기술적인 파라메타

Np과 A m의 생산과 거래를 감시하기 위한 기술적인 파라메타는 국가내의 한계량

(thr esh old am ount ), 각 시설들의 분리 능력 한계(thr eshold ) 및 수출보고 한계(thr esh old) 등

이다.

< 국가의 threshold>

Option (b )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다음사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a ) 분리된 Np나 Am이 한 CSA국가 내에 대략 kg단위로 축적되는 시점을 결정할 수

있고,

(b ) 그러한 사건을 적시에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 정보를 이사회에 통보하는 계기가 되는 그 국가의 저장 thr eshold값은 Np와 Am의

임계질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국가의 분리된 Np나 A m에 대한 저장 thr eshold값은 임

계질량의 몇 % 정도가 분리활동이, 이사회에 통보하여 적기에 행동을 취할 여유를 갖고, 유



의할만한 양이냐 하는 것이며, 현행의 감시협정을 어떻게 변형하느냐 하는 것이다. Np와

Am의 임계질량은 둘다 약 50 kg 정도이며, Am의 핵확산 위험성은 낮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국가의 저장 thr esh old 값은,

- 5 kg for Np (10 percent of th e crit ical m ass ), an d

- 10 kg for A m (20 percent of the crit ical m as s ).

- Np 5kg ( 임계량의 10% )와,

- Am 10 kg (임계량의 20% )를 제시하였다.

<시설 분리 능력의 threshold>

어느 개별시설이나 이 thr esh old를 넘는 분리 능력을 가지면 시설에 대한 F SV를 적용

받아야 할 것이다. 이 값은 Np나 Am에 대하여 연간 100g으로 선택되었다. Np와 A m에 의

한 핵확산 가능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사무국은 Np에 대한 각각의 시설의 분리능력

thr esh old 값은 연간 100g으로 하고, Am에 대하여서는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연간 분리능

력 500g을 thr esh old값으로 제시하였다.

만약 어떤 시설이 이들 thr esh old 값 중 어느 하나를 넘는다면, 그 시설에 대하여 F SV가

실행되게 될 것이다. 이 thr eshold값의 변화로 현재의 시설목록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이

기 때문에 GOV/ 1999/ 19에 등록된 모든 공정 시설은 Np나 A m 분리 가능 용량이 thr eshold

값이 넘는 후보가 될 것이다. 새로운 시설의 경우, 특별히 작은 경우, 이 차이에 의하여

F SV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을 것이다.

<수출보고에 관한 thr eshold값>

수출보고에 관한 thr eshold 값은 한 CSA 국가에 대하여 1년간의 축적량이 분리된 Np

50g , Am 100g으로 하고, 두 경우 모두 g - 단위의 상업적 제품이나 장치는 제외한다.

모든 수출량의 누적치가 이 한계량을 넘어서면 수출국가는 그 해가 끝나고 나서 3개월 이

내에, 수출목록, 수입국가, g - 단위의 양과 최종사용자의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4 결론

검토 결과 현재 사무국이 이용 가능한 정보에 의하면, CSA 국가내에 분리된 다량의

Np나 Am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무국의 견해는 Am에 의한 핵확산의 가능

성은 Np에 의한 것보다 낮으나, 핵확산의 위험성이 확산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물질 모두 신중하게 감시되어야 하는 것이며, 우선 순위는 Np에 주어져야 한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CSA 국가 내에 분리된 Np나 Am이 실제로 존재 (kg 단위

의)할 때 적절한 시간 내에 사무국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러한 사태를 이

사회에 보고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사회에 통보하는 한계가 되는 값은 어느

CSA 국가이거나 분리된 Np나 Am 5kg 이다.



이러한 한계 값은 CSA 국가내에서 관련된 분리활동이 공업적 규모에 접근한다는 것을 나

타내는데 충분할 만큼 큰 값이나, 현재의 감시협정을 개정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

은 만큼 충분히 작은 값이다. 또한 사무국은 Am의 한계량을 분리된 Am 10kg으로 할 수도

있다고 결론지었다.

Option (b )의 확인 감시는 위에 말한 각각의 취득 경로에 대한 기술적인 측정과 경제적으

로 효율적인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감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a ) 분리된 Np와 Am을 수출할 능력이 있는 국가는 CSA국가에 대한 수출에 대하여 과거

의 수출과 미래의 수출에 대하여 연간기준으로 분리된 Np 50g , Am 100g이 넘는 경

우에는 수출량을 보고하겠다고 약속한다. 이 경우 g - 단위의 상업적 제품이나 장치는

제외한다.

(b ) 과거나, 현재, 또는 Np나 Am을 분리하여 수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 재처리 또는 Pu

정제를 실행했거나 실행중인 CSA 국가로부터 분리된 Np나 Am을 입수하였거나 입수

할 계획을 갖고 있는 CSA 국가는 연간단위로 수입량을 보고한다고 약속한다.

(c ) CSA 국가 내에 있는 Np나 Am을 실제로 함유한 핵물질을 취급하거나, 상당량의 Np

나 Am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각 시설의 주요 설계 및 공정 인자를 감시하고

확인하기 위한 공정흐름도 검증(F SV )

7 . IA E A 이 사 회 의 결 내 용 [3 ]

이사회는 Np에 의한 핵확산의 위험성이 U나 Pu에 비하여 상당히 낮다는 것에 동의한

다.

이들 물질에 규제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고, IAEA가 감시하도록 요구된 특수핵분

열성물질(Special F is sion able M at erial )이나 선원물질(S ource M at erial)로 지정되지 않았

기 때문에, IAEA는 자발적인 협조를 기초로 하여 감시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사회

는 인정한다.

이사회는 IAEA 안전조치 적용상의 특수핵분열성물질의 정의를 고치지 않는 감시방법

의 적용에 동의한다.

이사회는 이들 물질에 대한 감시의 적용은 IAEA의 정규 예산에 추가적인 요구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첨언한다.

Np에 대하여, IAEA와 관련국가 간에, Opt ion (b )의 적용에 필요한 효과적인 정기적이

고 시의 적절한 정보를 얻는 것을 자발적으로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서를 교환하는

것에, 이사회는 동의한다.

비록, 현재는 Am에 의한 실제적 핵확산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이사회는 믿고 있지만,

수출에 관한 보고서를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IAEA의 정규적인 활동과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추가정보들을 이용하여, 사무총장이 위험성 여부를 결정해야할

것이며, IAEA나 관련 국가들의 노력에 의하여 어느 한 국가의 물질 축적이나 생산계획

에 전용가능성이 드러났을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 . 결 론

IAEA 이사회 결의안 GOV/ 1999/ 19/ Rev .2에 의하여 Np와 Am도 IAEA의 규제 대상

핵물질이 되었다.

이 규제안은 추가의정서 채택이라는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방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실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Np와 Am의 규제는 재처리 시설이 없는 우리 나라 입장에서 당장은 원자력 산업계가

직접적으로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나, 악티나이드 분리연구와 고준위 폐기물처리 연구

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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